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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회부경위 
  이 조례안은 2015년 10월 2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0
월 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  ❍ 도민에게 불편 부담되는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등록규제 일괄 

정비계획에 따라 규제를 정비하고자 함
  ❍「행정규제기본법」에 따라 일부 모호하거나 추상적으로 규정되

어 있는 위탁운영 취소사유를 삭제‧정비함으로써 동 조례의 객관
성‧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. 

3. 주요내용
  ❍ 제12조(위탁의 취소) 4호, 5호 삭제
     - 4. 운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 될 경우
     - 5. 그 밖에 위탁운영 필요성이 소멸한 경우 



4. 검토의견
   금번 개정조례안은 「행정규제기본법」에 따라 일부 모호하거나 
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위탁운영 취소사유를 삭제함으로써 조례의 
객관성․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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